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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TEXT – TEXTE CORÉEN ] 

 

조전민주주의인면풍화국 청부와 

」싱 가포르풍화국 청 부사이 의 

투차 장려 및 보호어I 환환 협청 

조선민주주의연면풍화국 청부와 상가포르풍화국 청부(이 아해부혀 

$쳐1 약짱방$ 이 라고 한다j는 

펑등파 호혜의 월척어l 꺼초하여 푸 냐라샤여의 보다 폭넓온 

청져l 척협조와 륙허 체약일방의 후자가틀야 체약상대빵의 령역에 루차하는때 

유려한 조건을 마현하기를 회양하면서， 

그려한 투자의 장려 및 호상보호가 기업열회를 표무하고 두 나라의 

번영에 71 여할것이라는것율 언청하연셔 

다읍파 갈이 합의한다‘ 

체 1 조 청 의 

본 협청에서; 

1) <<투X얘 란 쳐1 약일방쩍 루차자가 체약장t1l방의 형역에셔 법파 

규정에 부합되게 직접 혹은 간접척으로 소유 혹은 롱제하는 포든 총류의 

채산을 의미하여 여기에는 절대쩍인것은 아니지만 다음파 창은것들야 

포함왼다. 

τ 〉 동산 벚 부동싼파 저당켠， 휴화켠， 천당권파 칼은 71 라 ~산쉰들 

L) 출자몫， 추식， 사채와 이와 류사한 회샤리권들 

1:) 화패에 대한 청구쉰이냐 경쳐l 척가치률 가처는 계약상의 

리행청구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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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척소유켠파 영업전롱권 

u) 자연부원의 함λ}， 개간， 혜취 및 채발리;션올 포함하여 법이나 

쳐l 약에 따라 부여획는 기업~]궐 

2. <<수익금>> 01 환 려윤， 려자， 채산판때소득， 려약배당즙， 흑허사용료냐 

료금올 1:1]훗하여 투자어1 의하여 산쟁되논 화폐척소득올 회마한다. 

3 ‘ 없투자7}) 란 다음의 배 상율 의 01 한다. 

τ 〉 조선민주주의인먼풍화국얘 판해셔: 

1) 조션번주추의얀반풍화푹화 법혜 따라 그의 풍먼으로 간추되는 

자연인; 

li) 초션민주주의인번용화국의 혐행법에 따화 셜렵되였거냐 가라 다른 

방식으로 청식 초작되였요며 조션번주주의인띤풍화국 형역안에 

소쩌지를 두고 실책척인 ;영져I 활동올 천행하고 았는 회사， 상사， 

협회냐 단체들율 포함한 볍흩척실체둘 

L) 싱가포르풍화국에 판해서: 

i ) 싱가포르풍화국 헌법의 취져내에서 그의 풍만으로 화거냐 혹은 

그의 법에 따라 싱가포르용화국에 영주권융 가지고 있는 입의의 

사람 

표) 법연격획 유무얘 관계없아 생가포르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초적 

혹은 셜렵되였처나 등록휠 엽의의 회사， 상사， 협회나 단체 

4. <<령역>> 01 란 다음파 찰은것올 의미한다. 

가) 초션면주주의연띤공화국어l 판해셔는 자기의 국내법파 국제법에 따라 

자주켠이냐 관할권올 행사하는 형로， 형해， 철속경쳐I수역파 대륙붕 

L) 싱가포료풍화국에 판해서는 성가포르가 해양파 해처 몇 해저성충， 

천연자완파 판련하여 자주켠이나 판할쉰을 행사할수도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자기의 국내법파 국계법얘 따라 치정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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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2..로 치정훨수도 있는 령해밖에 위치한 해상수역을 포합한 그와 

륙지형역파 국내수옐， 령해 

체잉쪼 협청획 척용 

1. 본 협청은 다음휘 루자에얀 척용원다. 

ì) 조션빈주주의인만공화국 형역에 야루어진 루자와 관변하여 

조선띤주주의인먼공화국 청부가 쳐1 약상대방어1 서변으로 흥지한 

그려한 7) 놓을 수행하도록 ÃI 청된 정부가판이나 당국이 자기희 

법에 따라 허가한 싱가포르공화국 후자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른 

루자 

L) 생가포르풍화국 령역에 이루어잔 루자와 관련하여 

상가포르경제채발청이나 싱가포르풍화국 청부7~ 쾌약상대방에 

서면무로 롱쳐한 그라한 꺼농윷 수행하도록 ^ì 정된 기라 

정부71 판이냐 탕국애 의하여 그리고 딴일의 청우 척합하다고 

간추확는 그려한 초건틀에 따라 셔면으로 영빽힘 송인환 

조선민추주의인띤콩화국 투자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포든 투자 

2. 양기 향의 규정플은 본 협청의 효력빨쟁이전이나 이후에 

체약상대방의 령역에 체약일땅투자가들이 진 1쩡한 모든 투차에 척용되지딴 

그의 효력발쩡이천에 딸쟁훨 후자판련봉쟁이나 해결환 청구에는 쩍용되지 

않는다. 

책 3 포 후차의 촉침 맺 보호 

L 계약일방은 폐약상대방투자가풀이 자기의 청반척얀 경제청쩍어l 

부합되는 루자를 차기 명역에 하포륙 유리한 조건율 장려하며 조성한다. 

2‘ 제 g 조에 따라 송인원 투자는 본 협정에 따라 풍청하고 형등환 

대우와 보호를 체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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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4 조 짜국언혜우와 최혜국혜우 

채약일방은 투자와 판려. 유쳐， 운영， 청영， 환매나 71 타 쳐분파 

판련하여 자71 의 령역에셔 쳐1약상배방의 루자가플파 그플화 투자에 류사한 

상황에서 τj 다른 나라 후차가플파 그들의 투자 혹은 L) 자기측 

투자가플파 그들확 푸Â}에 제풍하는 대우종에서 보다 유리한 대우블 

체공한다. 

혜 5 초 혜 획 

1. 쩨 3 국의 투자가플에게 쳐f풍하는젓보다 못하지 않는 유려한 대우의 

쳐l 용어l 관한 본 협정의 조항둘은 다읍의것으로부려 쩌~ 7J 퇴는 돼우나 특혜 

혹은 특전의 혜헥융 ;\J!약얼방이 껴1 약상대방후Â}가들에제도 제콩해야 할 

외무률 지냐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체약일빵이 현채 성완국이거나 정원국으룩 될수도 있는 현존 혹은 

장래의 판셰동맹。I 나 짜유우역차바， 자유무역 71 구， 풍동시장， 통화통C생 

혹은 이와 류사한 국제척언 협청 <>1 나 714 쳐역척협조형해， 혹은 
창쳐확 풍뱅이냐 지대， 지구씩 조직마나 확대를 옥척으로 확는 협청찍 

채랙 

L) 양의의 현촌 쌍무투자협정플 

1:) 특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내에서 경체. 사회， 로동， 산업， 롱화분야애셔 

;(]혈척혈조를 촉잔시킬 목적으로 갇은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나 

국까들파 체결하는 엄의의 합의서 

2. 본 협정의 규정플은 체약얼땅의 령역에서 파셰와 관련한 운책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려한 운제틀은 혜약쌓방사이의 이중파서l 방지조약파 

회l 약일항의 국내법에 따라 퓨쩌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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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6 초 폴 수 

1. 법에 근거한 업의의 복척애 환하여 ClT차별적가초에셔 법에 부함되게， 

그려고 설철척으로 실현가능하벼 부향한 ^1 연이 없는 보상。l 이루어져 ^1 

않는 한 어느 해약일방도 체약상태방루자가들의 후자에 대하여 볼수나 

국유화조치 혹은 그와 찰은 효파를 가지 는 기 략 조치 (이 아래 부려 

￠몰수$ 라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상기 보상금은 볼수직천의 몰수되는 

후자의 가치와 칼으며 쳐1 약일방의 법에 춘한다. 보상금은 보장급지불。i 

。1 루야져야 할 날자부허 설체척인 지불날자짜자 라당한 상업려자률어1 마라 

루쩍활 리 Ã~를 포합하여 보상발율 자격윷 7~진 차얘체 자유천환성화폐효 

체 8 조(송금)에 따라 자유롭체 。1 천된다‘ 

2. 몰수조쳐를 탕한 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볼수조치나 가치팽가는 법애 

규제원 량삭으로 올수조치를 취하는 쳐1 약일방의 자법당국이!f 가라 

독자척인 71 판에 의하여 재캠로될수 있다. 

3. 체약일방。l 자71 령역에셔 시행되고있는 법에 놔라 조작 혹은 

설렵월 회사의 채산율 몰수하는 경우 쳐1 약상대방후자가툴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있으면 야조 쩌 1 항의 규청들은 상71 주식소유자들얀 

쳐1 약상대방투자가들에체 커 71 에 영기환 보상올 담보하는헤 펼요한 법위에서 

척용환다. 

g빼 7 조 촌빼보장 

체약상대방으} 형역에서 전쟁야나 71 라 무장충톨， 국가버상사돼， 반란， 

폭홍이나 소요로 인하여 자거의 루자에셔 손해를 입은 쳐1 약일방의 투자가는 

원상회복이아 배상， 보상 혹은 기타 해결책파 판련하여 체약상대방이 제 3 국 

혹은 자겨의 루자가플댐제 제풍하는 대우보다 뭇하지 않는 유러한 태우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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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충에서 보다 유려한 태우를 제풍발는다. 보상금은 자유천환성화폐로 

이루어치며 제 g 조(송금〉에 따라 자유륭케 。l 천된다. 

제 g 초 총 급 

1. 혜약일땅은 쳐1 약상대방의 투자까플에게 버차별척 71 초에서 그들의 

자본파 후자수약균의 자유로운 。l 쳤율 당보한다. 자금이전은 

자유전환생화폐로 업의의 제한이냐 부당한 치연마 없이 。i 후어전다. 상기 

자금이천은 절돼적인첫은 아니지만 록히 다읍의첫을 포함한다. 

τ) 리윤， 채산판매소득， 려익1:IU 양급， 특허사용료， 라자와 루차로부회 

산생되는 기타 정짱소득 

L) 투자의 천부 혹은 부분척인 청산의 결파로 얻은 수업금 

1:) 루자와 판련한 대부합의에 따라 야루어치는 상환금 

:a) 제 l 초 1. i!)얘 치척된 사항뜰파 환현한 흑획철시허가료금 

tI) 71 술지도. 71 술봉사 몇 71 업경영판려협조와 관련한 지불긍 

l:l) 청부대상파 판현한 지볼금 

λ}체약일방의 형역에서 투자와 판현한 사엽에 총사하는 

체약상려방투자가을확 수입금 

2. 이조 1 항맞 그 어떤것도 본 협청 쳐11 6 조와 제 7 초에 따라 쳐불되는 

보상금의 자유호운 이전에 영향올 n] 쳐차 않는다. 

3. 이조 l 향파 2 항에도 불구하고 체약일방은 다음의 상황파 판련하여 

i청등학고 버차별적이며 션의의 t캡적용애 71 초하여 자금이전율 지체 혹은 

차단할수 었다. 

기) 파산， 채무초파* 채련자씌 권려보호 

L) 유가증켠야나 션물져래， 션헥켠거꽤 혹은 금융파쟁상품의 발급。!나 

거래 혹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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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형사범최나 볍최행위 

근) 법집행이나 금융흥책당국율 협조하거 워하여 펼요한 청우 

자금어천에 대한 채청보고셔계출야나 장부보존 

0) 판결야나 소송진행중의 ~령이나 판청의 집행당보 

1:1) 사회싼전이냐 콩풍회찍쩌l 포， 의무져축제도 

4. 쳐i 약일방은 심각한 지불수저악화냐 그려한 우려가 있는 청우 

국쩨통화치금협청의 조항틀어l 짜라 초치냐 체획올 려행하는 조천으로 

잠청적으로 자금。1 천올 재한할수 있다. 야허한 제한은 형통하고 

터l 차별적이며 션의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5. 본 협정의 제 6 조부려 쩌11 8 초에 지쩍펀 자금이전은 이천당일 

시장환률에 따라 자유천환생화폐로 이루어전다. 

체 9 조 훈꺼협 

쳐l 약쌍방은 암으}의 불확실생을 파하기 위하여 모든 후자는 본 협정율 

전체로 하여 루자카 이루어천 체약일방의 형역얘서 시행되고있는 법에 

의하여 규체된다는것올 확언한다. 

쩌~ 10 초 보험태와 

1. 체약일방어나 :J..가 져청한 임의의 당국이나 기판， 단체 혹은 회사차 

투자의 전부 혹은 그의 알부분파 판현하여 져1 풍한 보혐약 결과로서자71 측 

투자가플의 업의의 청구에 대하여 본 협청에 따라 그플에체 지불율 하는 

경우 체약상대항은 체약일방이나 그카 지쩡한 업의의 당국이나 치판， 단체 

혹은 화사가 보협대위에 렵각하여 투자가틀의 권려를 행사하고 청구를 

주장할 자격을 가전다는것윷 안정한아. 보험대위에 71 초한 현러나 청구는 

상기 투자가의 본래 권력나 청구를 초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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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약일땅이나 그가 져청한 암의의 항국이냐 기판， 단체 혹은 회사가 

자기측 루자가플에채 하는 지불은 제 11 조에 따라 체약상돼방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할 투자가들의 권려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 

쩨 11 조 후짜분1엉 

1. 체약상대방명역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쳐1 약일방투자가와 

체약상대방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카능한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협상을 

롱하여 우호척으로 해컬한다‘ 협상올 훔하여 분챙올 해결하려는 당사자는 

자거의 의향윷 상대땅에게 서연요로 통-^l 한다. 

2. 분쟁이 서변풍치를 한날부혀 6 채월。!내에 야조 1 향에 규정된떼 

따라 해철될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사이에 달ßj 합힘회지 않는 환 분챙은 

해당 루차가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껴판플어I 제기펼추 있다. 

끼) 투자가 이루어 진 형역에 었는 체약일항의 권한있는 재판소; 

L) 유엔국체무역법위원회 〈운찌르활) 중채규칙얘 따라 설렵되는 

륙별중채재판소l 

1:) 혜약쌍방야 1965 연 3 월 18 일 워싱혼 마씨에서 서명올 워하여 

개항환 국가들파 다른 국자풍떤들사。I 의 투자분챙의 해결에 판한 

협약〔혼 협정에서 <<협약>>이라고 함〉의 당사자인 청우 이 협약에 

따라 설렵헬 국체루자분쟁해결뺑혀〈본 협정에서 <<첸허>>라고 

항)례 의한 초청이나 중재 

E.) 분쟁쌍방이 동의하는레 따르는 입의의 다른 충채기판이냐 

중채규칙에 따라 

3. 체약쌍방은 투자분챙올 국제중재나 초청에 제거하는뎌l 

취소불가능척으효 동의한다. 이려한 풍의는 협약 채 25 조의 요구를 

만족시 키 는것 으로 본다. 

1 혼써트할종째규칙해 따라 설림되는 중째채판소의 소장혼 쳐|약짱방과 외교판계를 

가xl고았는 저13 국의 공민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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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채채판소는 분챙당사차먼 체약얼방화 국내볍파 규청들， 본 협정찍 

규청들파 척용가능한 국체법규정플올 폭합하여 모든 판현요연들을 참작확여 

결청옳 내련약. 채철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최종척이며 구축혁올 

가진다. 혜약짱방은 자거의 해당 벌파 규청에 며라 채결확 승인 및 집행올 

보장한다. 

5. 어느 혜약일방도 체약상대방야 분1행에셔 내려견 채결율 준수하고 

따르는 환 투자자와 체약장대방이 이초에 짜라 조청이싹 중재에 재기하기로 

풍의하였거나 쳐I 기한 분쟁에 태하여 외교척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척인 

배상청구를 채기하치 않는다. 야 항에셔 국체책보호는 분챙해결반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척인 외교척교섭은 포함하지 않는다. 

쳐I 12 초 체약끽쌍방사야띄 분쟁 

L 본 협청의 해석 및 척용파 판환한 쳐1 약끽쌍방사이의 분챙온 가능한 

협상을 롱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협상을 롱하여 해철될수 없는 경우 어느 체약띨방의 요청에 

따라 종채에 제기된아， 충채재판소(이하 ((;qj판소껴 라고 한바)는 3 영의 

채결원으로 구성되는레 체약쩡방이 각각 1 명씩 임명하며 셰번째 채결완은 

채판소의 소장이며 체약쌓방이 달려 합의하치 않는 한 체약쌍방파 

외교판계를 까지고 있는 제 3 국의 풍민으로서 쳐I 약쌍방화 합의에 의하여 

업영된다. 

3. 채철원임명요청접수날부려 2 채월내에 쳐l 약쩡방은 착기 1 명의 

재결원윷 엄명하며 2 명악 째결원이 암명된 날부혀 2 개월내에 체약쌍방은 

세번째채결원올 암명한다. 

4‘ 채결원업명요청철수날푸혀 4 개월째애 채환소가 구성되지 않으연 

체약얄방윤 다른 합의자 없는 한 국채사법재환소 소창얘꺼! 입영되자 앓은 

채결월〈들)올 임영하여출첫을 요청할수 였다. 소장이 어느 체약얼량의 

풍면야거나 그려한 엄영올 할수 없는 경우 부소장에게 휠요한 양영올 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였다， 부소장야 어느 체약일방의 풍면야거나 그려한 



Volume 2618, I-46564 

 24 

 

압명율 할수 없는 청우 어느 체약일방의 풍면이 아니변셔 부소창 다음자는 

칙위를 가진 국혜사법책판소의 성월에거1 펼요한 엄영 등을 하여줄첫윷 

요청할수 있다. 

5‘ 채판소는 다수가컬로 철청올 쐐헥한다. 

6. 채판소의 결정온 획종이며 혀l 약쌍방은 채결초건율 준수확고 따른냐， 

1. 체약짱방은 차기까 엉영한 채판소의 청원파 충채수속얘 창가환 

차71 측 대표의 비용율 부담하며 소장의 바용파 나며 ÃJ 비용은 철반썩 

부람한다. 그허냐 채판소는 자기의 결청에서 짱방중 어느 일방01 뎌 많은 

몫의 버용올 부담할것을 치시할수 있으며 이 채결은 짱방에체 의우척이다. 

8. 우에 져쩍흰컷외에 ~H 판소는 수속절차와 환련한 자혜쥬칙을 

체청한다‘ 

쩨 13 초 보다 유혀환 규청 몇 기화 의푸 

본 협정외얘 쳐l 약일방의 렵법야나 체약장방사01 에 현존하거나 차후에 

설정되제 훨 국체적언 의푸툴여 본 혈정어} 의하여 찌풍되는것보다 뎌 

유려한 대우를 체약상대방루자자플의 투자애 적용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려한 치위는 본 협청에 의하여 영향올 항지 않는다. 혜약4쌍방은 이 

협정에 명 71 된것외에 자기의 법에 따라， 투자와 관현하여 

혜약상대항투자가들파 한 입의의 콩약올 춘수한다. 

체 14 초 수 청 

본 합챙은 필요한 청우 체약쌓방의 서연합의에 화라 업의외 시치에 

수정될수 었다. 

체 15 조 효력발쟁， 유효거깐 몇 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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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약쌍방은 각키 본 협청의 효력발쟁에 펼요한 자쳐쓸찍 

국내법쩍절차가 완료된혜 대하여 체약상태방에 롱치한다. 본 협정은 어느 

채약일방의 U~Ãl 약롱치가 었은 날부려 30 일이 화는 날얘 효력올 딸J쩡한다. 

2. 본 협청은 15 연통얀 효확율 까지며 그후부터 이 협청은 첫 14 년이 

반기된후 어느 쩌I 약얄방야 협청올 종결시킬쩨 배한 자기의 의사를 셔연으로 

혜약상대방에 롱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마. 종철홍쳐는 

쳐l 약상대방이 접수한 날부허 i 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협챙의 종결에 관한 롱쳐가 효력올 발쟁하켜전에 。1 루어진 

후자와 판련하여 제 i 조부려 져11 13 초711:Ã1 의 규청들은 그날부려 15 년동안 

효력을 더 유치한다. 

각기 자가 정부로부려 정석 켠한을 위앙받은 대표틀어 본 협정어l 

추표하였다. 

본 협청은 2008 1션 12 월 2 일 싱가포르얘셔 조션어와 영어룩 2 홍 

작성되였 o 며 모든 원문은 동퉁한 효력을 가천다. 분챙야 발생하는 경우 

영문에 준한다‘ 

조션반주추의면만풍화국 청부확 

위압애 의하여 

앓쫓짧짧 
무역상 려룡남 

싱가포르풍화국 청부의 

위압에 의하여 

싫빼f캉{[J‘딴켠 

우영 벚 공업장 렴 홈 키앙 




